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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9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1-21호, 2021.11.2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

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광대역종합정보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실시간 인터넷 멀티미

디어 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설비에 관한 사항, 가입자 단말장치의

기술적 조건에 관한 사항 및 서비스 품질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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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

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설비를 말한다.

2. “가입자 단말장치”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를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시청 등을 지원하

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3. “핵심설비”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을 위해 필요한 설비 중 음

성·영상의 부호화 설비 및 다중화 설비를 말한다.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국사”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을 위한

핵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5. “영상신호”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전송하기 위

하여 주사에 따라 발생되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를 말한다.

6. “음성신호”란 음성 또는 기타 음향을 전송하기 위하여 음성 또는 기타

음향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를 말한다.

7.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이란 디지털 컬러 동화상 및

음성 신호의 압축·부호화 방법 및 부호화된 신호를 다중화 하는 방법

의 국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는 그룹을 말하며, 이 그룹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을 MPEG 표준이라 부른다.

8. “AC-3”란 영화나 HDTV 등에서 사용하는 음성 압축 기술 및 음성부

호화 방식으로 북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표준 개발 위원회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ATSC)의 A/52인 Digital

Audio Compression Standard(AC-3, E-AC-3) Revision B의 규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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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9. “멀티캐스트(Multicast)”란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인터넷상에서 특

정 다수에게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방식으로써 인터넷멀티

미디어 방송 제공을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선별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10. “불법복제방지”란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복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제한수신"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의 시청 권한을 부여받

은 사용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함을 의미한다.

12. "프로토콜(Protocol)"이란 정보기기 사이 즉 컴퓨터 간 또는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 등에서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

여 상호간의 접속이나 절단방식, 통신방식, 주고받을 자료의 형식, 오류

검출방식, 코드변환방식, 전송속도 등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에 대

해 약속한 통신규약을 말한다.

13. "인터넷 프로토콜(IP : Internet Protocol)”이란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모델의 제3계층(네트워크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로

패킷의 전송·경로제어를 위한 규약을 말한다.

14. "패킷(Packet)"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전송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의 전송 단위를 말한다.

15. "패킷 전달 지연(IP packet transfer delay)”이란 송신지점과 수신지점간

의 시간차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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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패킷 손실률(IP packet loss ratio)”이란 패킷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송되는 동안에 손실되는 비율을 말한다.

17. "패킷 지연 편차(IP packet delay variation)”란 임의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 변위(變位)로서 전송되는 패킷 상호간의 시간 차이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핵심설비의 관리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핵

심설비의 고장 등 이상발생 시 교체 및 절체(切替: 잘라서 교체함)를 위

한 예비설비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국사 내에 갖추어야 하며 핵심설

비의 운용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용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핵심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운용되는지를 매월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한다.

제5조(전원설비) 핵심설비 등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국사에는 상용전원설비와 상용전원의 정전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최대부하전류를 기준으로 3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예비

전원설비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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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호기 및 접지) 과전압·과전류 및 벼락 등 전기적 이상으로부터

이용자·운용자 및 설비 보호를 위한 보호기 및 접지설비의 설치는 「방

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를 따른다.

제7조(망 접속 규격) 가입자 단말장치의 물리적인 망 접속은 미국전기전

자학회(IEEE)의 802.3i 또는802.3u 또는 802.3ab Ethernet(10 Mbps 또는

100 Mbps 또는 1000 Mbps) 규격을 따르며, 무선접속방식이 추가로 탑

재된 경우에 적용 규격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5항 또는 제7항을 따른다.

제8조(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은 동일한 형식으

로 제공 한다.

1. 방송서비스 이름

2. 방송채널 번호

3. 서비스 ID

4. 멀티캐스트 주소 및 포트 번호

5. 프로그램 제목

6. 프로그램 시작시간

7. 프로그램 상영시간

8. 프로그램 시청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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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에 대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

술협회의 "IPTV 서비스 탐색 및 전송방식(TTAK.KO-08.0027/R3)"과

"IPTV 콘텐츠 가이드 정보 및 전송방식(TTAK.KO-08.0028/R2)" 표준 또

는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해당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멀티캐스트 채널 전환 규격) 가입자 단말장치의 멀티캐스트 채널

전환 방식은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포스(IETF)의 RFC 2236 IGMP

규격 또는 RFC 3810 MLD 규격을 따른다.

제10조(음성신호 압축 및 복호화(復號化) 규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와 가입자 단말장치의 음성신호 압축 및 복호화는

ISO/IEC 13818-7 Advanced Audio Coding(AAC) 및 AC-3의 형식을

따른다.

제11조(영상신호 압축 및 복호화 규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

업자 설비와 가입자 단말장치의 영상신호 압축 및 복호화는 ITU-T

H.264(ISO/IEC 14496-10 Advanced Video Coding(AVC)) 또는 ITU-T

H.265 (ISO/IEC 23008-2 High Efficiency Video Coding(HEVC)) 형식

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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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송스트림 다중화 및 역다중화 규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와 가입자 단말장치의 전송스트림 다중화 및 역다중화

는 ISO/IEC 13818-1의 MPEG-2 전송스트림 형식을 따른다.

제13조(제한수신)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와 가입자

단말장치는 콘텐츠의 시청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수신 기능을 지원

해야 한다.

②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소프트웨어(제한수신 기능 통합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포함) 또는 하드웨어 방식으로 동작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송 제공사업자 설비와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호의 기능이 제공

되어야 한다.

1. 가입자 단말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설비와 접속하는 경

우 적합한 가입자 단말인지 확인하는 인증 과정이 정상적으로 동작하

여야 한다.

2. 가입자 단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설비에서 제한수신

을 위해 발생시키는 키(이하 “제한수신 키”라 한다.)를 안전하게 수신

하여야 한다.

3. 가입자 단말은 제한수신된 영상을 수신하고 제한수신 키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제2항을 만족하거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PTV용 교환 가능한 CAS(iCAS) (TTAK.KO-08.0023)” 표준 또는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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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4조(콘텐츠 보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 및 가입자

단말장치는 보안이 요구되는 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방지 기능을 지원

한다.

제15조(네트워크 품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의 품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패킷 전달 지연 : 100 ms이하

2. 패킷 손실률 : 10-3이하

3. 패킷 지연 편차 : 50 ms이하

보 칙

제16조(재검토기한) 국립전파연구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

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21호, 2021. 11.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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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2022-19호, 2022. 10. 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